1. 수출입절차



Local L/C 를 근거로 원자재를 납품 받은 후 수출품 생산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조달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한 내국 신용장을 국내의 원자재/완제품 공급업체에게 발급





수입상이 개설한 L/C를 거래은행으로 부터 수취





Sales Contract,Offer Sheet,Proforma Invoice 또는 Purchase order(P/O)로 계약 체결





무역거래 조건 협상(품질,수량,가격,대금결제,선적,해상보험,포장,


Claims 해결)





발굴한 Buyer를 대상으로 Circular Letter 발송





On & Off line 방식





Positioning전략(제품이미지) 및 4P’S 전략


(수출품목,수출가격,유통,홍보,전략 등)





시장 환경, 경쟁구조 조사(SWOT 분석 요망)





시장동향 점검 후 2~3 개국 선정 (target market)





수출제한 여부 확인 특히 (섬유류의 경우):kita.net


(실무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H.S code도 반드시 확인)


T. 1577-8577





상품성,기술성,시장성 확인(내부 Marketing 역량 분석)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List-up





14. 완제품 생산





13. 원자재/완제품 입고





12. Local L/C 개설





11. L/C 수취





10. 무역계약서 작성





9.  무역조건 협상





8.  거래제의 서한 발송





7.  Buyer 발굴





6.  마케팅 전략 수립





5.  수출시장 조사





4.  수출시장 선정





3.  수출 요령 확인





2.  수출가능성 분석





1.  수출품목 확정





< 수출 절차 업무 흐름도 >




























































































가격조건이 CIF 나 CIP 조건일 경우 수출상은 반드시 보험가입.


보험회사에 L/C사본, Packing List, 상업송장 송부





출항예정일 1~2주 전에 예약, 실무상 상업송장 및 Packing List를 Forwarding업체에 송부





16. 보험가입





15. 선박 예약





환급대상이 되는 품목일 경우 관세환급을 받음


방법으로는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이 있음.


실무적으로는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함





선적을 마친 후 L/C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환어음/환어음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 받음.





CY에 있는 Container를 본선에 싣는 작업


흔히 On-Board라 함 





Sealing을 마친 Container는 보세구역내의 CY로 이동


(수출신고필증을 Container기사에게 전달)





수출품을 넣은 Container를 봉인하는 작업





Container에 수출물품들을 채워 넣는 작업


만일LCL 화물이면 보세구역의 CFS에서 작업함





Container 를 물건이 있는 장소로 도착시키는 것을 말함


(선박예약시 포워딩업체에게 알여줘야 함)


만일, LCL 화물이라면 Container대신 일반 Truck이 오게 됨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면 관세사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줌으로써 신고완료. 신고후 30일이내에 선적해야 함.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선사나 Forwarder에게 송부





24. 관세 환급





23. L/C Nego





22. 선적





21. CY로 이동





20. Sealing





19. Stuffing





18. Door





17. 수출신고






































